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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이 은 2007년부터 도입된 기록 리기 표 체계에서의 국내 기록물 평가제도와 실무의 황과 문제 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평가주체, 평가시 , 평가기 이라는 평가의 세 가지 요소를 심으로 

분석했다. 기록물법령과 제도에 나타난 평가 련 규정에 모순된 부분이 많았다. 특히 평가기 은 기록물을 

상으로 하는 것과 기록물을 생산하는 업무를 상으로 하는 두 가지 기 이 혼재되어 있었다. 평가정책을 

마련하는 일이 시 했다. 이러한 황을 토 로 기록   구기록물 리기  소속 기록 리 문직의 역할을 

확 하고 지 과 다른 형태로 민간 문가가 평가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했으며 일부 평가 실무

로세스의 변화도 제안했다. 

주제어: 기록물 평가, 아키비스트, 평가기 , 평가이론, 국가기록원, 아카이

<ABSTRACT>

This paper tries to survey the problems of the archival appraisal system and practice through the 

appraisal agent, timing, and criteria in Korea. There are two sorts of appraisal criteria that contradict 

each other. This requires an urgent need for an appraisal policy statement. On this survey result, it 

suggests the trend to shift from passive and neutral appraisal to participatory appraisal by the active 

and conscious archivists and records managers.

Keywords: archival appraisal, archivist, appraisal criteria, appraisal theory, National Archives, 

arch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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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배경과 목

기록물 리에서 기록물 평가가 차지하는 의

미와 요성을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

다.  기록 리 분야의 유력한 이론가 부

분이 “평가는  기록 리 실무에서 가장 

요한 핵심 기능의 하나(Couture, 2005)”라는 

명제에 머리를 끄덕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공공기록물 리에 한 법률

(이하 기록물법)｣에서도 평가를 기록물 리의 

주요 업무 가운데 하나로 정의하고 있다. 특히 

‘체계 ․ 문 인 기록물 리를 하여 기록

물 리기 에 배치하여야 하는’ 기록물 리 

문요원(기록물법 제41조 제1항)의 업무로 기록

물 이 , 분류, 정리 등과 더불어 기록물 평가가 

명시되어 있다(기록물법 시행령 제41조). 기록

물법 제27조 제1항의 ‘공공기 이 기록물을 폐

기하려는 경우에는 기록물 리 문요원의 심

사와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는 규정은 기록물 리 문요원 배치의 든든한 

기반이기도 하다.

그 지만 “평가는 잘해야 정 하지 않은 과

학이며, 차라리 술에 가깝다”는 래포트(L. 

Rapport)의 말처럼(오항녕, 2005, p. 76), 평가

에서의 주 성과 상 성은 평가 실무를 곤혹스

럽게 만드는 멍에와도 같다. 기록물 리의 다

른 분야와 달리 평가 역에서 유독 다양한 이

론과 방법론이 모색되고 실험된 것, 그리고 국

가마다 평가 체계와 실무가 상이한 것도 평가

의 이러한 속성을 반 하고 있다. 

평가는 기록물 리의 시작이자 가장 요한 

문 역 가운데 하나이다. 그 지만 평가는 

기록물 리의 에서만 고찰할 수 없다. 국가

나 기 의 기록물 평가체계와 로세스는 조직 

구조와 업무 수행 문화, 기록물 리에 한 인

식과 역사, 산 등에 큰 향을 받는다. ‘ 술에 

가까운’ 평가는 기록 리 문직이 담당해야 할 

가장 복잡하고 난해한 업무이기도 하다. 

2010년 국 맨체스터에서 개최된 국아키

비스트 회 회의 주제는 ‘우리의 존재는 우리

가 보존하는 것에 의해 결정된다(We are what 

we keep: challenging tradition in appraisal 

and acquisition)’는 것이었다. 이 회에 참가

해 기조연설을 했던 쿡(T. Cook)은 “우리의 존

재는 우리가 보존하는 것에 의해 결정되기도 하

지만, 우리의 정체성에 따라 기록물을 보존한다

는 역명제도 성립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그는 

지 까지 우리 아키비스트들의 정체성은 우리가 

보존하지 않는 기록물, 우리가 배제하고 왜소화

시키고 무시하고 괴한 기록물과 더 련이 많

다는 을 강조하기도 했다(Cook, 2011). 쿡의 

주장처럼, 평가는 기록 리 문직의 정체성을 

자각하고 스스로의 사회  역할을 정립해가는 

것과 한 연 이 있다. 

우리나라에는 2005년부터 기록물 리 문요

원이 배치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기록물법의 개

정으로 2007년부터 앙행정기 을 심으로 

새로운 평가체계가 도입되었고 이는 교육청과 

지방행정기 으로 확산되고 있다. 재 진행되

고 있는 국내 평가제도와 실무의 황을 검하

고 문제의 원인을 진단해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 이라는 생각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기

록 리 문직의 역할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논

의해야 한다고 본다. 이 은 이러한 모색과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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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단 를 제공하려는 목 을 가진다.

1.2 선행연구와 연구 범

최재희(2011)는 1994년부터 2010년 사이에 

국내 4종의 학술지에 발표된 33개의 논문을 

상으로 국내의 기록물 평가에 한 연구 동향

을 분석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기에는 외국

의 평가이론  제도를 소개하는 연구가 많았

다. 1999년 기록물법 제정을 후한 시기에는 

기록물 보유일정표인 기록물 분류기 표에 

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기록물 분류기

표가 기존의 공문서분류  보존기간을 체

하도록 기록물법에 명시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 이후에는 기록물 평가 폐기에 한 

일부 논의와 더불어 민간기록물 수집을 한 

평가로 논의가 옮겨졌다는 것이 최재희의 진단

이었다.

기록물 평가의 요성에도 불구하고 반

으로 국내에서의 련 논의는 그 게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았다. 평가 실무 분야에 한 연구

는 더욱 그러했다. 특히 2007년부터 기록물 평

가의 주축이 된 기록 리기 표 제도에 한 분

석이 거의 없었다는 것은 의아함을 넘어 쓸함

을 자아낸다. 다행히 최근 기록물 평가 실무와 

련된 문제 을 진단하고 안을 제시하는 논

문들이 발표되고 있다.

설문원(2013)은 단 과제를 기반으로 한 보

존기간 책정의 실태와 문제 을 조사 분석하고 

다 평가 모형을 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단

과제의 크기가 잘못 구성되어 있거나 단 과

제가 복 설정되는 등 단 과제가 잘못 설정

되어 발행한 문제 과 단 과제별 보존기간 책

정 방식 자체로 인한 문제 , 그리고 제도 운용

상의 문제 으로 나 어 황을 진단했다. 특

히 이것은 앙행정기 의 기록 리 문직과

의 면담을 토 로 진행되었다. 이 연구는 기록

물 평가가 일차 으로 이루어지는 생산기 의 

평가 실무를 실증 으로 분석한 최 의 성과물

이다.

이승억(2013)의 연구 한 국내 기록물 평가 

실무와 련해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는 

행 단 과제별 기록물 보존기간 책정 체계의 

근본  모순으로 단 과제와 기록물 가치의 불

일치를 지 했다. 그리고 단 과제 설정, 보존

기간 책정, 보존기간 용, 재평가 등 행 평가 

차별로 문제 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그리

고 사회  가치를 반 한 다양한 평가 선별 실

행모델의 개발과 더불어 평가에서 기록물 리

기 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재희의 연구는 기록물법 제정 10년이 지난 

시 에서 그 동안 발표되었던 평가 련 논문

을 분석 정리한 것이었다. 설문원과 이승억의 

연구는 행 평가제도의 문제 을 제시하고 

안을 모색했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의 취지와 

맥을 같이한다. 그러나 설문원과 이승억의 연

구가 업무 분류체계와 기록물 분류체계로 혼용

되고 있는 단 과제를 심으로  평가제도의 

문제 을 진단한 반면, 본 연구는 평가체계를 

이루는 주요 요소를 심으로 평가제도와 실무

의 황과 문제 을 악하려 했다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개선방안이나 안에서도 차이를 

보이게 된다. 

본 연구는 먼 , 평가에 한 다양한 정의를 

소개한다. 평가에 한 정의가 다르면 평가제

도와 실무가 달라질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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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논지 개의 토 로 삼고자 했다. 3장에서

는 평가의 주요 구성요소로 평가주체, 평가시

, 평가기 을 제시하고, 각각의 구성요소별로 

행 법․제도의 운  황과 문제 을 제시했

다. 4장에서는 평가와 련해 기록 리 문직

의 극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안을 제시

하고자 했다. 

2. 기록물 평가에 한 정의

평가에 한 정의는 미묘하지만 상당한 차이

를 보이고 있다. 한국기록학회가 펴낸 기록학

용어사 (2008) 에 평가는 다음과 같이 네 가

지로 정의되어 있다. (1) 용 단계가 종료된 후 

기록을 보존 기록 으로 이 할 가치가 있는지 

여부의 결정, (2) 법 인 요건  활용 필요성에 

따라 특정 기록을 보존해야 하는 기간의 결정, 

(3) 기록에 한  가치의 산정, (4) 기록

을 얼마 동안 유지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한 

목 으로 이루어지는 업무활동의 평가.

미국아키비스트 회(The Society of Amer- 

ican Archivists)의 용어집에 평가는 (1) 아카

이 로 이 할 충분한 가치를 가진 기록을 식별

하는 로세스, (2) 법  요건과 용의 활용성

이나 잠재  활용성을 기반으로 기록물을 유지

해야 할 보존기간을 결정하는 로세스, (3) 기

록물의 시장 가치를 결정하는 로세스로 정의

되어 있다.

기록학용어사 과 미국아키비스트 회 용

어집의 (1)번 항목은 모두 지속 으로 보존할 

구기록물을 ‘선별’하는 의미로서의 평가를 말

한다. (2)번 항목의 정의는 한시기록물을 포함

한 모든 기록물의 보유기간을 결정하는 행 로

서의 평가를 의미한다. (3)번은 이 의 논 과 

거리가 있는 항목이다. 주목할 것은 기록학용

어사 의 (4)번 항목이다. 이것은 기록물에 

한 직 인 평가가 아니라 기록물을 생산하는 

업무활동을 평가해 기록물의 보유일정을 결정

한다는 뜻이다. 

이상과 같은 평가에 한 정의는 평가 실무

와의 직 인 연 성 속에서 실 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와 련해 몇몇 주요국가의 실

무 차원에서의 평가에 한 정의를 살펴보자. 

국 국가기록원(The National Archives; 

이하 TNA)은 평가를 ‘지속  보존가치를 가

지는 기록과 그 지 않은 기록을 구별하는 

로세스’로 정의하고 있다(TNA, 2013). 미국 

국립기록청(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이하 NARA)은 평가 업무를 

‘연방기록물의 가치를 결정해 한시기록물이나 

구기록물로 구분해 최종 처분하는 로세스’

로 정의한다(NARA, 2007). 두 기 의 평가에 

한 정의는 기록학용어사 과 미국아키비스

트 회 용어집의 (1)번 항목과 상통하는 이 

많다.

반면, 호주 국가기록원(National Archives of 

Australia; 이하 NAA)은 어떠한 기록물이 포

착될 필요가 있으며, 업무  필요  조직의 설명

책임성 그리고 공동체의 기 를 충족시키기 

해 얼마동안 기록물을 보 해야 할지를 결정하

는 로세스이며, 업무활동(business activities)

에 한 가치를 분석하는 로세스로 평가를 정

의한다(NAA, 2003). NAA의 평가 정의는 기

록학용어사 과 미국 아키비스트 회 용어집

의 (2)번과 기록학용어사 의 (4)번 항목을 



공공기록물 평가제도의 문제 과 개선방안  157

포 하고 있다. 

이처럼 평가에 한 정의는 유사해보이지만 

내용 으로 큰 차이를 보인다. 평가 실무에서 

그 차이는 더욱 커진다. TNA나 NARA처럼 

평가를 정의하면 아키비스트가 평가에서 수행

하는 역할이 요해진다. 구기록물은 기록물 

생산기 이 아니라 연구자나 국민의 활용을 

한 것이기 때문이다. 평가가 모든 기록물의 보

유기간을 결정하는 의미로서 사용된다면 당연

히 생산기 의 업무 담당자와 기록 리자의 비

이 강조되기 마련이다. 구기록물 선별이 평

가의 주된 활동이라면 해당 기록물의 가치를 평

가할 수 있도록 평가 시 을 되도록 뒤로 미루

는 것이 일반 이다. 업무활동을 평가해 기록

물의 보유일정을 결정한다면 기록물 생산 이

의 시 에 선행 으로 기록물의 보존기간을 결

정할 수 있게 된다. 

국내 실무에는 평가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

지 않다. 기록물 리 실무의 세세한 부분까지 

규정하고 있는 기록물법과 동법 시행령에는 기

록물 평가의 차가 상세히 열거되어 있다. 그

지만 평가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설명하

고 있지 않다. 국가기록원의 공공표 에서 ‘보

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을 상으로 해당 기록

물의 보존가치를 단하여 행정 ․사회 ․

역사  가치가 높은 기록물을 선별하여 보존하

고, 보존가치를 상실한 기록물을 폐기함으로써 

효율 인 기록 리 업무를 수행하기 한 요

한 차’라고 기록물 평가폐기를 정의하고 있

는 것이 부이다(국가기록원, 2014). 여기에

서 말하고 있는 평가는 보존기간이 만료된 기

록물을 폐기할 때 해당 기록물의 가치를 다시 

한 번 검토한다는 의미이지 구기록물의 선별

이나 기록물의 보존기간 책정과는 계없는 정

의이다. 

따라서 국내의 기록물 평가 제도를 통해 평

가에 한 정의를 유추해 보는 수밖에 없다. 먼

, 평가가 지속  보존 상 기록물의 선별을 

한 것인지 기록물의 보유기간 설정을 한 것

인지 살펴보자. 건국 이후 최 로 기록물 리에 

한 규정을 담고 있던 1949년의 통령훈령 

제1호 ｢정부처무규정｣은 기록물의 보존기간을 

1년․3년․10년․ 구보존의 4종으로 구분했

다. 공문서를 - -소-기능종별의 4단계로 

구분한 1964년의 ｢공문서보존기간종별책정기

에 한 건(총리령 제44호)｣에는 6개월․ 

1년․3년․5년․10년․ 구보존 가운데 택하

도록 되어 있다. 이후 1997년의 ｢공문서분류 

 보존에 한 규칙(총리령 416호)｣에 이르기

까지 통칭 ‘공문서분류표’에 의한 기록물 분류

와 보존기간 책정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기록물 분류기 표와 행 기록물 리기 표

도 모든 기록물의 보존기간을 1년부터 구까

지 책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

의 기록물 보존기간 책정은 모든 기록물의 보

존기간을 설정하는 것에 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기록학용어사 과 미국아

키비스트 회 용어집의 (1)번 항목 보다 (2)번 

항목이 재 국내 평가 실무에 가까운 정의임

을 알려주고 있다. 

한 재 우리나라의 기록물 보존기간은 정

부기능분류체계(Business Reference Model; 

이하 BRM)의 마지막 벨인 단 과제별로 책

정되도록 규정되어 있기에 (4)번 항목 한 국

내 평가 실무에 합한 정의가 될 것이다. 즉 

국내 평가 제도는 업무의 가치를 기 으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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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기록물의 보유기간(법  용어로는 보존기

간)을 책정하는 체제이다. 호주 NAA의 평가에 

한 정의와 가깝다. 따라서 뒤에서 살펴보겠지

만, 우리나라와 호주의 기록물 평가 제도와 실

무는 상당히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3. 기록물 평가 련 법․제도 
황과 문제

3.1 평가주체

기록물 평가 체계와 로세스에서 일차 인 

논 은 가 평가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 가의 

문제이다. 젠킨슨(H. Jenkinson)은 생산자를 평

가의 유일한 주체로 상정하고 아키비스트의 역

할을 보존 리자(keeper)로 국한시키려 했다. 

반면 쉘 버그(T. Schellenberg)는 구 보존

가치를 가진 기록물의 선별과 이 과정에서 아카

비스트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는 젠킨슨과 쉘

버그의 주장이 뚜렷한 비를 보이는 지 이기

도 하다.

국내에서 기록물 평가의 주체가 구인지를 

악하기 해 맥락과 흐름 속에서 법령 내용

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  기록물법의 제정 

이 에 기록물 리 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던 

｢사무 리규정｣을 보자. 1991년도에 제정된 ｢사

무 리규정｣ 제27조 제2항에 “행정기 의 장

은 매년 1회 당해 기 에서 보존하고 있는 문서

의 보존기간 변경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고, 행

정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그 보존기간을 연장 

는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 그 보존기간을 연장 는 단축할 수 있다”

는 규정이 있다. 이를 통해 기록물법 제정 이

에 기록물 평가의 주체는 기록물 생산자 음을 

알 수 있다. 

1999년 제정되고 2000년에 시행된 기록물법 

시행령의 련 규정도 역시 기록물 생산자를 

평가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제15조 

제2항은 “기록물의 보존기간은 … 처리과의 장

이 … 기록물철 단 로 책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었다. 국내에서 기록물 리 문교육기 이 처

음 설립된 것이 1999년이고 기록물 리 문요원

이 배치되기 시작한 것은 2005년 이후 다. 이러

한 사실을 감안한다면 ｢사무 리규정｣과 1999년 

기록물법은 기록물 평가의 주체로 기록물 생산

자를 제로 할 수밖에 없었다. 

그 다면 기록물 리 문요원이 배치된 이

후 개정된 2006년 기록물법의 련 조항은 어

떻게 변했는지 련 규정을 보자. 기록물법 시

행령 제25조 제3항은 다음과 같다. “단 과제

별 보존기간은 앙기록물 리기 의 장이 정

하는 보존기간 칙에 따라 공공기 에서 정하

여 시행하되 … 할 구기록물 리기 의 장

과 의하여 확정한다.” 이어 같은 조 제4항은 

“ 의과정에서 구기록물 리기 의 장이 특

별히 보존기간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다고 

단하여 단 과제별 보존기간의 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공공기 의 장은 이를 반 하여 

기록 리기 표의 해당 사항을 수정하여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 조문 역시 기록물 생산자가 보존기간 

책정의 일차 인 주체임을 제하고 있다. 다

만, 구기록물 리기 과의 의를 거쳐 보존

기간을 확정하도록 하고, 생산기 과 구기록

물 리기  사이에 이견이 있을 경우 구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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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리기 의 단을 우선시하도록 의무화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기록 리 문직이 보존기간 책정 단계부터 기

록물 평가에 여할 수 있는 법  근거가 만들

어진 것이다. 

이것은 호주 NAA의 고유업무 기록물 처분

권한(Agency-specific Records Authority; 이

하 RA)을 개발하는 로세스와 매우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RA 개발 로세스는 다음과 

같다.

1. NAA가 RA 개발 필요성에 해 연방기

과 의한다.

2. NAA는 연방기 에 RA 개발과 련된 

각종 정보자료를 제공한다.

3. 양 기  사이에 RA의 범 를 논의하는 착

수모임을 가진다. 

4. 타당한 근거와 더불어 연방기 은 RA의 

안을 마련해 NAA에 제출한다.

5. NAA는 제출된 안을 검토한다.

6. 연방기 과 NAA는 제출된 안의 내용

과 문제 에 해 의한다.

7. NAA가 연방기 에 RA를 발 한다.

8. NAA는 연방기 의 RA 실행을 검하고 

자문한다.

국내 기록물법령이나 NAA의 규정 모두 

앙기록물 리기 에서 기 을 정하고 이를 토

로 기록물 생산기 에서 기록물의 보존기간

을 책정해 구기록물 리기 과 의하는 것

을 기록물 평가 로세스의 핵심 골격이다.

우리의 기록물 평가실무를 좀 더 자세히 규정

하고 있는 것이 국가기록원의 공공표  ｢기록

리기 표 작성  리 차｣이다(국가기록

원, 2012). 여기에는 기록 리기 표의 작성  

운 을 한 업무담당자별 역할이 규정되어 있

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처리과의 업무담당자는 단 과제의 신설과 

변경을 신청하고 단 과제별 업무설명, 보존기

간, 보존기간 책정사유 등을 작성해야 한다. 기

록  담당자는 각 부서에서 제출한 단 과제별 

보존기간을 검토하고 수정하며 매년 10월 31일

까지 신설 는 보존기간이 변경된 단 과제를 

구기록물 리기 에 제출하는 역할을 수행한

다. 10월 31일 이후에 신설 는 보존기간이 변

경된 단 과제는 사안 발생 시 수시로 구기록

물 리기 과 의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보

존기간이 포함된 해당 기 의 기록 리기 표를 

기록 리시스템에 등록해 리하고 신설 는 

보존기간이 변경된 단 과제를 고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구기록물 리기 의 업무 담당자는 

공공기 이 제출한 기록 리기 표의 보존기간 

책정 성을 검토해 그 결과를 매년 12월 31일

까지 회신한다. 그 과정에서 기 에서 제출받은 

단 과제  보존기간을 30년 이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공공기 에 통

보하여 수정하도록 한다. 

기록물법령의 해당 규정과 ｢기록 리기 표 

작성  리 차｣를 통해 국내 기록물 평가 제

도가 내포하고 있는 함의는 다음과 같이 유추

할 수 있다. 소  업무와 그 업무에서 생산되는 

기록물을 제일 잘 악할 수 있는 생산기 의 

업무 담당자가 일차 으로 기록물의 보존기간 

책정을 담당한다. 기 에 소속되어 기록물 리

를 체계 ․ 문 으로 교육․훈련받은 기록

물 리 문요원이 보존기간 책정을 검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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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한다. 구기록물 리기 의 문직은 이

 상인 보존기간 30년, 구, 구에 해당

하는 기록물을 심으로 보존기간 책정의 

성을 단한다. 공공기 의 업무가 다변화하고 

복잡해지는, 그리고 생산되는 기록물의 양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

서 이러한 역할분담은 합리 이라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평가주체와 련된 기록물 평가실무

는 여러 가지 문제 을 노정하고 있다. 먼  단

과제 설명과 련된 문제이다. 재 단 과제 

설명은 200자 이내로 작성하게 되어 있다. 그러

나 처리과에서 넘어오는 단 과제 설명은 부

분 간략하게 작성되어 있어 기록 에서 단 과

제의 업무 성격과 내용, 요성을 단하기 어

려운 것이 실이다. 

를 들어, 2013년도 문화체육 부 기록

리기 표의 ‘국어 각성 운동 지원’이란 단

과제의 업무 설명은 ‘아름다운 한국어 사업 추

진 련’으로 되어 있다. 안 행정부 기록 리

기 표의 ‘지방물가 리규정(훈령)제정’이란 단

과제의 설명은 단 과제명과 동일한 ‘지방물

가 리규정(훈령)제정’이었다. ‘법정기념일 제

정’과 ‘무분별한 기념일 난립을 방지하고 내실

화 있는 행사 추진 도모’처럼 단 과제명과 단

과제 설명이 어울리지 않는 경우도 다수 다. 아

 단 과제에 한 설명이 없는 경우도 많았다. 

행 BRM에서 업무 설명은 필수항목이 아니라 

선택항목(option)으로 되어 있어 단 과제 설명

이 없이 기록 으로 넘어 오는 사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체 으로 50자 이상으로 단

과제를 설명한 경우를 찾기 힘들었다. 부분 

기 의 기록 리기 표에서 이러한 문제들은 

공통 으로 발견할 수 있었다.

단 과제별 보존기간 책정사유 한 하

게 작성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앞서 언

한 안 행정부의 ‘법정기념일 제정’이란 단 과

제의 보존기간은 30년으로 책정되어 있다. 책

정사유는 ‘법정기념일 제정에 한 업무로서 행

정참고의 가치가 높고 사료  가치도 비교  높

음’으로 되어 있다. 역시 보존기간 30년인 ‘u-IT

선도 응용서비스 개발’의 보존기간 책정사유는 

‘u-IT선도 응용서비스 개발에 한 업무로서 

행정업무 참고가치  사료  가치가 있어 30

년 이상 보존 필요’ 다. 

문화체육 부의 보존기간 구인 ‘한국

도박문제 리센터 설립허가  규정 승인’이

란 단 과제의 설명은 ‘한국도박문제 리센터 

설립에 한 사항  센터 규정 등 요 승인사

항 리’ 고 보존기간 책정사유는 ‘한국도박문

제 리센터 설립  운  등 기 을 구축하여 

운 하는 요 기록물로 구 보존’이었다. 보

존기간 ‘ 구’인 ‘우리문화재 국외 시디자인’과 

‘지방박물  디자인지원’ 그리고 ‘한국실디자인

지원’은 모두 ‘기 의 핵심  디자인 업무수행 

 유물 련으로 구 보존’이라는 자 한 자 

틀리지 않게 동일한 보존기간 책정사유를 제시

하고 있다. 보존기간 책정사유와 업무설명이 혼

재되거나 반복되는 경우가 많았고 보존기간 책

정기 은 부분 모호했다. 

반 으로 단 과제 설명과 보존기간 책정

사유는 형식 으로 작성되었다는 느낌을 들게 

한다. 기록 의 기록 리 문직이 단 과제별 

보존기간의 검토․수정을 해 일차 으로 

단할 수 있는 근거는 단 과제에 한 업무 설

명과 보존기간 책정사유이다. 처리과에서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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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단 과제 설명과 보존기간 책정사유가 부실

한 상태에서 기록  단 에서 기록물 보존기간

을 검토하고 수정하는 것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더 근본 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단 과제의 크기  BRM에서 기록 리 

문직이 배제되어 있는 것에서 래되는 문제 

등은 설문원의 연구에서 심층 으로 분석하

기에 여기에서 별도로 언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구기록물 리기 이 수행하는 각  기 이 

제출한 단 과제별 보존기간의 책정 성을 

검토 업무도 여러 가지 문제를 노정한다. 표

인 구기록물 리기 인 국가기록원에서 의 

업무는 기록 리부 소속 사회기록 리과, 경제

기록 리과, 특수기록 리과의 수집 3과에서 담

당한다. 이들은 앙부처 기록 리기 표의 보

존기간 책정 성 검토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와 교육청, 그리고 일부 기타 공공기 의 기록물 

분류기 표 련 업무를 병행해야 한다. 2013년 

재 앙부처의 고유 업무에 해당하는 단 과

제 수는 48,600개라고 한다(이승억, 2013). 물론 

매년 신설되거나 보존기간이 변경되는 단 과제

의 수는 훨씬 겠지만, 국가기록원의 업무 담당

자는 개인별로 수천 개의 단 과제를 악하고 

있어야 한다. 

이들 수집 3과에는 학 직, 기록직, 사서직 등 

기록물 리 문직 이외에도 행정직, 기능직, 그

리고 기록물 리 문직이지만 업무 역이 구

분되는 공업직 등 기록보존 문가들이 담당 부

서를 나 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실

이다. 기록 리 문직의 문성과는  계

없는 업무 분장이다. 구기록물 리기 이 각

 공공기 에서 제출한 보존기간 책정의 

성 검토와 수정한다는 규정은 실과 유리된 형

식 인 규정에 머물고 있다. 

이는 국가기록원이 기록물 평가를 문  업

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증거이다. 기록물 평

가의 요성에 한 인식은 고사하고 평가 자체

에 한 인식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심하게 말

한다면, 국가기록원은 기록물 평가를 포기했다

고도 할 수 있다. 이것은 기록물 리의 문성

과 기록 리 문직의 문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행 기록물 평가제도는 기록물 평가주체로

서 처리과 담당자, 기록 과 구기록물 리기

의 기록 리 문직의 참여를 분담하고 각각

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평가실무에

서 이들 주체 모두 여러 가지 문제 을 드러내

고 있다.

3.2 평가기

평가기 은 기록물의 보존기간을 책정할 때 

근거가 되는 기 을 말한다. 이는 기록물 평가

체계를 이루는 가장 요한 요소의 하나이다. 

평가기 으로 먼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존기간 칙을 언 하지 않을 수 없다. 기록

물법 시행령 제25조에는 “단 과제별 보존기간

은 앙기록물 리기 의 장이 정하는 보존기

간 칙에 따라 공공기 에서 정하여 시행”하

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법령에 따르면, 기록물 생산기 에서 보존기

간을 책정하는 로세스나 구기록물 리기

과의 보존기간 의 과정에서 앙기록물 리기

인 국가기록원에서 정하는 보존기간 칙은 

매우 요한 기 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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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법이 시행되면서 새로운 평가체계가 도입

된 2007년에 보존기간 칙은 존재하지 않았다.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1년까

지‘ 앙기록물 리기 의 장이 정하는 보존기간 

칙’은 만들어지지 않았다. 이것은 앙행정기

에 기록 리기 표 체제가 도입된 4-5년 동안 

각  기 은 어떠한 기 도 없이 단 과제별 보

존기간을 책정했고 구기록물 리기 과의 

의도 기  없이 진행되었음을 의미한다. 

2012년도에 앙행정기 을 상으로 보존

기간 칙이 만들어졌다. 이승억(2013)의 연구

에 따르면, 재 개발된 보존기간 칙은 구

기록물 리기 으로 이 해야 할 상인 보존

기간 30년, 구, 구에만 용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총 4,026개의 ‘단 칙’이 있으며 이 

에서 구는 2,427개, 구는 830개, 30년은 

805개이다.

그러나 기록물 평가의 가장 요한 기 이라 

할 수 있는 보존기간 칙에 한 분석이나 평

가는커녕 거의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다. 기록

물 평가를 한 기 으로 보존기간 칙이 

하게 만들어졌는지  수정이나 보안해야 할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보존기간 칙을 통해 

기존 보존기간 책정의 오류가 얼마나 많이 수

정되었는지, 각  기 의 기록물 리 문직들

이 보존기간 칙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업

무 담당자들은 보존기간 책정 시 얼마나 보존

기간 칙을 참고하는지, 아니면 보존기간 

칙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등

에 한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다.

평가기 에 해 많은 사람들이 기록물법 시

행령 별표 1의 ‘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책정기 ’

을 떠올릴 것이다. ‘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책정

기 ’은 보존기간 구에 해당하는 상기록물

로 25개, 보존기간 구에 해당하는 상기

록물 6개 등 7종의 보존기간별로 상기록물을 

제시한 표이다. 가장 많이 언 되며 가장 빈번

하게 활용되는 책정 기 이며 기록물 리 문

요원 자격시험에 출제되기도 했다. 

1999년 기록물법 시행령에는 별표 2의 ‘기록

물의 보존기간별 분류기 ’이 있었다. 여기에는 

당시 운 되던 1년, 3년, 5년, 10년, 20년, 

구, 구 등 7종의 보존기간별로 상기록물을 

제시되어 있다. 보존기간 구에 해당하는 

상기록물은 11개, 구에 해당하는 상기록

물은 2개, 20년에 해당하는 상기록물은 4개 

등이었다. ‘기록물의 보존기간별 분류기 ’이나 

‘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책정기 ’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악할 수 있다. 기록물 평가를 

해 보존기간의 종류를 먼  정한다. 그리고 보

존기간별로 이에 해당하는 상기록물을 정한

다. 이것을 기록물 평가를 한 기 으로 실무

에 용한다.

1999년 기록물법 체계에서는 보존기간 칙

이란 용어를 찾을 수 없으며 유사한 역할을 하

는 기 도 없었다. 신 ‘기록물의 보존가치평

가기 ’이라는 낯선 기 이 등장한다. ｢기록물

법 시행령｣(2000년) 제21조는 문 리기 이 

보존기간 구 이상인 소장 기록물의 보존가

치를 보존가치평가기 에 따라 기록물의 사료  

가치, 증빙자료  가치  업무참고  가치를 종

합평가하여 3개 등 으로 분류하여 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별표 4 ‘기록물의 보존가치평가기 ’이 바로 

그 평가기 이다. 1등 에 해당하는 상기록

물은 5종이 제시되어 있다. 역사교재의 직․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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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소재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측되는 

기록물, 국정운 이나 국민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와 장기간 다수 국민의 기억에 남게 되는 

사안과 련된 기록물, 토지․건물․물건․사

람 등의 신분상 는 재산상 매우 요한 사항

을 확인 는 증명하는 데 필요한 요 기록물, 

장기간 업무지침 는 참고자료로 업무처리에 

빈번하게 활용될 것으로 단되는 기록물, 기

타 당해 문 리기 에서 취 하는 기록물  

상  보존가치의 순 가 30퍼센트 범  안에 

해당될 것으로 단되는 기록물이 바로 그것이

다. 2등 에 해당하는 상기록물은 ‘기타 당해 

문 리기 에서 취 하는 기록물  상  

보존 가치의 순 가 70퍼센트 범  안에 해당

될 것으로 단되는 기록물’ 등 4종이며, 3등

에 해당하는 상기록물 3종도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기 에 따르면, 보존기간 구 이상

의 기록물  1, 2, 3등 에 해당하는 기록물의 

비율은 각각 30%, 40%, 30% 정도가 된다.

‘기록물의 보존가치평가기 ’은 보존기간 책정

과 무 한 기 으로 평가기 과도 계없다. 그

지만 사료  가치․증빙  가치․업무 참고  

가치를 기 으로 기록물의 가치를 인식하고 있

었다는  등을 보여 다는 측면에서 흥미롭다.

다시 재로 돌아와, 재 법령에 보존기간 

칙과 ‘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책정기 ’이라는 

기록물 평가의 두 가지 기 이 혼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먼  보존기간 칙이라는 평가기

이 법령에 들어간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기록물 분류기 표 체계에서 기록물 보존기간

이 포함된 분류기 표를 작성하고 배포하고 고

시하는 등 총 인 리를 국가기록원이 담당

했었다. 그러나 BRM도입으로 업무 리시스템

의 기능․목 ․조직 분류와 자문서시스템

의 기록물 분류가 상이해졌다. 여기에 국가기록

원의 과도한 업무 부담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 같은 이유로 2007년부터 기록 리기 표 체

계가 도입되었다. 

기록 리기 표의 도입과 동시에 기록물 보

존기간 책정의 주체는 실질 으로 각  기 으

로 변경되었다. 구기록물 리기 과 보존기

간을 의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기록물 평가

를 각  기 의 몫으로 넘긴 것이다. 그러면서 

국가기록원은 기록물 평가의 기 으로 보존기

간 칙을 제시하겠다는 내용을 법령에 포함시

킨 것이다. 이에 따라 2000년부터 기록물법에 

규정되어 있었던 ‘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책정기

’과 보존기간 칙(<표 1> 참조)이라는 두 가

지 평가기 이 같은 법령에 동시에 존재하게 

된 것이다. 

앞서 언 했듯이, 행 기록물법령에는 기록

물의 보존기간이 단 과제별로 책정된다고 명

시되어 있다. 단 과제는 업무이다. 공공기 은 

업무수행과정이 반 되도록 단 과제의 범  

안에서 1개 이상의 기록물철을 만들어 해당 기

록물을 편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기록물법 시

행령 제23조). 업무담당자는 생산 는 수한 

기록물을 분류․편철할 수 있도록 단 과제별

로 1개 이상의 기록물철을 생성하여야 한다. 업

무 리시스템에서 사용되는 단 과제카드가 사

실상 기록물철의 역할을 담당한다. 국가기록원

의 공공표 도 단 과제카드가 기록물철을 

체할 수 있다고 허용하고 있다. 기록물철의 보

존기간은 단 과제별 보존기간을 수정 없이 

용한다(국가기록원, 2013, p. 13). 이처럼 BRM

의 마지막 벨인 단 과제별로 기록물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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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을 책정한다는 것은 업무를 평가의 상으

로 삼는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이다. 

이것은 단 과제라는 업무의 가치 평가를 통

해 기록물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평가기 은 기

록물의 내용  가치가 아니라 기록물을 생산하

는 업무의 가치이다. 이에 해 설문원(2013)은 

“업무의 가치를 기록의 가치평가에 반 되도록 

하는 것은 요하지만 업무 평가가 곧 기록 평

가로 치환되는 방식은 가치 있는 기록의 선별

에 문제가 된다”고 비 하고 있다. 이러한 비

에 공감하지만, 이 에서는 어떠한 기 이 더 

유용한 것인가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재 평

가기 의 모순을 제시하는 것에 있기에 고민의 

층 가 다르다 할 수 있다. 

그러면 평가기 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먼  ‘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책정기 ’이다. 여

기에 제시된 보존기간 구에 해당하는 상기

록물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 의 핵심 인 업무수행을 증명하

거나 설명하는 기록물  구 보존이 필

요한 기록물

2. 국민이나 기   단체, 조직의 지 , 신분, 

재산, 권리, 의무를 증명하는 기록물  

구 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3. 국가나 지역사회의 역사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기록물  구 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4. 국민의 건강증진, 환경보호를 하여 필요

한 기록물  구 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

기 의 정성 여부와는 별도로 근본 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기  모두 기록물을 

상으로 하고 있다는 이다. 기록물법령에서 분

명히 기록물의 보존기간을 업무단 인 단 과제

A 과학기술인력

코드 보존기간 책정 준칙
관련

근거

A-1 과학기술인력 육성․지원정책

A-1-1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및 시행령 운영
구 

5호
국민이나 기  단체, 조직에 한 향을 미치는 주요한 정책, 제도의 결정이나 변경과 

련된 기록물로서 구 보존

A-1-2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지원
30년 

1호
공공기 의 설치목 을 구 하기 한 주요업무와 련된 기록물로서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업무에 참고하거나 기 의 업무 수행 내용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로서 30년 보존

A-2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정책 (한시)

A-3 이공계인력 육성정책

A-3-1 이공계인력 육성지원 기본계획 수립 구 

1호공공기 의 핵심 인 업무수행을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기록물로서 구 보존

A-3-2 이공계인력 육성지원 시행계획 수립 30년 

1호이공계 인재양성  체계  지원을 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업무로 30년 보존

<표 1> 국가기록원 보존기간 칙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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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책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령의 ‘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책정기 ’은 

기록물의 내용을 기 으로 하고 있다. 모순이 아

닐 수 없다. 이론 으로 ‘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책

정기 ’의 보존기간 구부터 보존기간 1년까지 

7종의 기 에 해당하는 기록물들이 동일한 단

과제에 될 수도 있다. 이 경우 단 과제의 보존

기간은 어떻게 책정해야 하는가. 

보존기간 칙은 기록물을 생산하는 기능과 

업무의 연계를 악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

어 면 하게 고찰할 필요가 있다. 그 지만 보

존기간 칙 역시 평가기 을 기록물의 내용으

로 하고 있다. 다음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국

가기록원으로부터 입수한 보존기간 칙의 일

부이다.

A의 ‘과학기술인력’은 기능이며 A-1의 ‘과

학기술인력 육성․지원 정책’은 활동을 구조화

한 것으로 보인다. 그 의 A-1-1과 A-1-2는 

처리행 에 해당한다. 이러한 구조와 내용은 

업무의 가치를 단하려는 의미 있는 시도이다. 

그러나 갑자기 처리행  설명에 ‘기록물의 보

존기간별 책정기 ’의 상기록물 설명을 인용

한 기록물의 내용이 등장한다. 그리고 보존기

간 책정의 련 근거로 ‘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책정기 ’이 제시되어 있다. 아마 ‘기록물의 보

존기간별 책정기 ’ 이외의 다른 기 도 없고 

별도의 기 을 만들 여력도 없었기 때문인 것으

로 보인다.

최근 만들어진 서울특별시의 기록물 보존기

간 책정기 도 기록물의 내용을 상으로 평가

기 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기록물의 보존

기간별 책정기 ’을 용해 지방자치단체로서 

서울시의 특성을 반 하고 있다. 보존기간 

구에 해당하는 기록물의 유형으로 크게 다섯 

가지 기 을 제시하고 있다. 서울시의 주요 업

무수행을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기록물, 서울시

의 주요 정책, 제도결정  변경과 련된 기록

물, 시민이나 기   단체, 조직의 지 , 신분, 

재산, 권리, 의무를 증명하는 기록물  구보

존이 필요한 기록물, 국가/서울시의 역사경험

을 증거할 수 있는 기록물, 기타 기록물 등이 그

것이다. 세부 기 은 모두 28개가 제시되어 있

다. 다음은 ‘서울시의 주요 업무수행을 증명하

거나 설명하는 기록물’에 해당하는 세부 기 의 

일부이다.

1. 서울시가 주 하는 주요 행사나 규모 

국제행사의 개최  운  련 기록물

2. 시민의 건강증진, 환경보호(수자원 리 

등)를 하여 필요한 기록물

3. 일정규모 이상의 국토의 형질이나 자연환

경에 향을 미치는 사업(청계천복원사업 

등), 공사등과 련된 기록물

4. 외국의 정부기  혹은 국제기구와의 교류

력, 상, 교류활동에 한 주요 기록물 …

이처럼 기록물의 내용을 상으로 한 평가기

은 있지만 단 과제의 가치를 상으로 한 평

가기 은 존재하지 않는다. 업무를 평가해 기록

물의 보존기간을 결정하기로 했지만 막상 업무

를 평가할 수 있는 기 은 없는 상태이다.

3.3 평가시

평가체계와 실무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하

나의 요소는 평가시 이다. 이는 기록물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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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간을 결정하거나 는 구보존 상으로 

선별하는 시 과 련된 사안이다. 평가시 은 

크게 기록물 생산 이 과 이후로 구분된다. 

비 자기록물을 상으로 한 평가에서 그리

그 시스템(Grigg system)을 운 하고 있는 

국은 기록물철 생성 후 5년 이내에 기록물 생산

기 의 행정 , 재정 , 법  필요에 따라 기록

물을 선별하는 1차 평가(first review)를 실시

한다. 1차 평가 후 25년 이내에 역사 ․연구

 가치가 있어 지속 으로 보존해야 할 기록

물을 선별하는 2차 평가(second review)를 진

행한다. 생애주기 이론을 용한다면, 1차 평가

까지가 기록물의 용단계이고 1차 평가부터 

2차 평가까지의 기간이 용 단계에 해당한

다. 2차 평가 이후는 비 용단계이다. 그리그 시

스템이 표 인 기록물 생산 이후 평가에 해

당한다.

반면 NAA의 RA는 연방기 의 업무를 기능

과 활동으로 분류하고 활동 아래의 분류인 처리

행 에서 생산되는 기록물 유형을 제시한다. 그

리고 각 기록물 유형별로 보유기간과 처분행

를 제시한다. 앞서 언 했듯이, NAA의 평가에 

한 정의에는 ‘어떠한 기록물이 포착될 필요가 

있는지를 단하는 로세스’라는 구 이 포함

되어 있다. NAA는 기록물 생산 이 에 보존기

간을 결정하는 표  사례이다. 

국내 공공기 의 평가시 에 해 이승억

(2013)은 기록물 보존기간 책정을 1차 평가, 

그리고 보존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 보존 여부

를 재평가하는 구보존 단을 2차 평가로 구

분했다. 여기에서 말하는 2차 평가는 기록물의 

보존기간 만료 시에 실시하는 기록물 평가폐기 

로세스를 말한다. 이러한 구분은 오해의 소

지가 있다. 기록물평가심의회에서 결정하는 것

은 기록물의 구 보존 여부가 아니라 보존기

간이 만료된 기록물의 폐기 성 여부에 

한 단이다. 그리그 시스템에의 1차 평가  

2차 평가와는 구분된다.

따라서 기록물 폐기의 성 여부 단을 

평가의 일부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기록물

평가심의회에서 기록물의 보존기간이 일부 변

경되기도 한다는 에서 이를 포함시켰다. 이

미 10년 가까이 진행된 기록물평가심의회 제도

는 국내 기록물 리 로세스에서 매우 요한 

과정이기도 하다. 여기에서는 기록물평가심의

회를 심으로 진행되는 기록물의 폐기 성 

여부에 한 단을 재평가라고 명명했다. 재

평가가 비록 법제상의 용어는 아니지만 기존 

연구들에서 재평가란 용어를 사용했기에 큰 무

리가 있다고 단하지 않았다.

기록물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에는 “기록물

의 보존기간은 단 과제별로 책정한다”고 규정

되어 있다. 그리고 BRM의 최하층 단 인 단

과제는 기록물 분류의 기 이기도 하다. 공공

기 은 기록 리기 표에 따라 처리과별․단

과제별로 기록물을 분류하여 리하여야 하

며(기록물법 시행령 제22조), 기록 리기 표

는 BRM의 단 과제별로 작성 운 하도록 되

어 있다(기록물법 시행령 제25조). 즉 생산되

거나 수한 기록물은 개별 단 과제에 편성되

고 분류된다. 그리고 단 과제별로 보존기간이 

결정된다. 같은 단 과제 안에 있는 기록물은 

모두 동일한 보존기간을 용받는다. 기록물이 

생산 는 수된 이후 필요에 따라 단 과제

를 생성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 으로 단

과제는 기록물의 생산 이 에 존재한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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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국내의 평가체계는 기록물의 생산 이 에 

기록물의 보존기간이 결정되는 사 평가를 택

하고 있다. 기록물의 보존기간 책정과 련된 

평가시  역시 호주 NAA의 평가시 과 유사

하다.

세계에서 생산되는 기록물의 엄청난 양

을 고려하면 사 평가 역시 불가피한 측면이 있

다. 국내 공공기 에서 생산되는 기록물 양은 

연간 1억 건 정도로 추산된다. 이러한 양의 기록

물을 생산 후의 특정 시 에 보존기간을 책정하

거나 는 구기록물 리기 으로 이 할 기

록물로 선별한다는 것은 ‘업무과정에 기반을 둔’ 

기록물 생산 리의 원칙에서 유리되는 일이다. 

 단계에서 사후평가는 효율성과 업무 부담 등 

실 인 측면에서도 부정 이다.

문제는 사 평가에 의한 기록물의 보존기간 

책정이 하게 진행되는 것이다. 이를 한 

제로 평가의 상인 단 과제의 벨과 크기

가 일 성을 가지며 균질하게 체계 으로 설계

되어야 한다. 그러나 행 BRM체계는 근본

으로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6 벨의 분류  

실 으로 의미가 있는 기능과 소기능, 그

리고 단 과제를 보자. 기능은 각 부처의 /

과 수 에서 담당하는 기능을 의미하며 해당 

기능에 포함되며 해당 소기능을 포함하는 범

의 기능을 말한다. 소기능은 기능을 수행

하기 해 담당자가 수행하는 기능으로 법률, 

직제 등 법 인 근거를 통하여 정해진 기능으로 

설명되어 있다. 기록물법 시행령 제2조에 단

과제는 “BRM의 소기능을 유사성, 독자성 등을 

고려하여 역별, 차별로 세분한 업무를 말한

다”고 정의되어 있다. 이러한 체계는 쉘 버그

의 평가론을 ‘분류학 (taxonomic) 가치론’이

라 비 했던 쿡의 지 을 떠올리게 한다(Cook, 

1992). 이것은 분류를 한 분류이며, 어디까지 

세분화될 수도 있고 확장될 수도 있는 분류이

다. 특히 단 과제가 기록물 분류의 기 으로 

용되면 더욱 그러하다. 실무에서 단 과제카

드가 더욱 세분화되는 양상이 나타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악할 수 있다. 

단 과제별 보존기간 책정에 해서는 설문

원(2013)이 실증 인 조사를 통해 여러 유형의 

문제 을 제시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단 과

제의 크기가 무 커서 이에 속한 일부 기록물 

때문에 체 으로 단 과제의 보존기간이 상

향되는 인  상이 일어나기도 하고, 단

과제가 복 신설되기도 하며, 단 과제명은 

같지만 보존기간이 상이하게 되는 문제 등도 

지 되었다. 

더욱이 기능분류체계와 기록물분류체계가 동

일한 행 제도 하에서 기록 리 문직이 단

과제 설정에서 배제되어 있다는 이 문제로 지

되고 있다. 단 과제의 신설 변경은 BRM 담

당부서의 권한이다. 기록물 리 문요원은 단

과제별 보존기간 등 기록 리 기 에만 여

할 뿐이다. 기록물 리의 출발이 되는 기록물 분

류가 기록 리 문직의 역에서 빠져 있는 한 

사 평가에 의한 기록물 평가의 한계는 계속될 

것이다.

다음은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와 련된 

평가시 의 문제이다. 기록물법 시행령 제43조

는 기록 ( 는 특수기록 )이 보존하고 있는 

기록물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에 해 

생산부서 의견조회, 기록물 리 문요원 심사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기간 

재책정, 폐기 는 보류로 구분하여 처리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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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하고 있다. 5명 이내로 구성되는 기록물평가

심의회의 원으로 2명 이상의 민간 문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구

기록물 리기  단계의 기록물평가심의회에도 

3인 이상의 민간 문가가 참여해야 한다. 이러

한 기록물 재평가는 기록물의 보존기간이 만료

된 이후에 진행하는 사후평가이다. 따라서 국

내 평가제도는 보존기간 책정 시의 사 평가와 

재평가의 사후평가를 병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보존기간이 만료된 기록물 체를 상으로 

기록물평가심의회를 거쳐 그 보존가치를 재평가

하는 차는 우리의 고유한 제도이다. NARA에

서 실시하고 있는 재평가는 기의 평가 결정을 

재검토할 정도의 명백한 사안이 있을 경우 해당

기 과 민간이 참여하는 과정을 거쳐 련 기록

물을 처분하는 차를 의미한다(NARA, 2007).

국내에 재평가 제도가 도입된 것은 1999년 

기록물법의 제정과 함께 다. 1999년 기록물법

의 시행령 제37조에 기록물 리 문요원의 심

사  기록물폐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할기

록물 리기 의 장이 기록물을 폐기하도록 하

는 규정이 포함되었다. 기록물폐기심의회는 5

인 이내의 소속공무원 는 직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했다. 

기록물법 제정 이 에는 보존기간이 경과한 

문서는 지체 없이 폐기하여야 하되 보존기간이 

10년인 문서로서 앙행정기 에서 보존하고 

있는 문서에 하여는 정부기록보존소장과 미

리 의해야 했다. 보존기간이 구․ 구인 

문서를 제외한 문서를 보존매체에 수록했을 경

우에는 보존기간에 계없이 이를 폐기할 수 있

었다. 1991년 ｢사무 리규정｣ 제31조에는 보존

기간이 구인 문서도 더 이상 보존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폐기를 허용했었다. 

재평가와 련된 문제 에 한 연구로는 류

신애와 이승휘(2010)의 연구가 있다. 이들은 기

록물평가심의회에 참여하는 민간 원의 수가 

부족한 것, 재평가가 각 기 별로 다른 시기에 

별개로 이루어짐으로써 서로 다른 평가기 을 

조정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것 등을 문제

으로 지 한 바 있다. 

이러한 지 과 더불어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 상이 되는 기

록물의 양이다. 기 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게는 수천 권에서 많게는 10만권을 훨씬 상회

하는 기록물이 심의 상으로 상정된다. 따라

서 부분의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는 생산

부서의 의견과 기록물 리 문요원의 심사 결

과가 다른 기록물을 심으로 진행되기도 한다. 

부분의 경우 짧은 시간 동안 기록물철 목록

을 심으로 심의를 진행하다보니 이들 기록물

의 폐기 성을 악하는 것이 실 으로 

어렵다. 

재평가 제도의 실  실효성에 한 의문과 

별도로 여기에서는 사 평가와 사후평가를 병

행하는 것이 어떤 문제를 래하는지 살펴본다. 

앞서 언 했듯이, 기록물 생산기 을 심으로 

수행되는 사 평가는 기록물의 보존기간을 단

과제별로 정한다. 그 지만 기록물평가심의

회에는 아  단 과제가 상정되지 않으며 기록

물철을 상으로 심의를 진행한다. 

기록물평가심의회에서 일부 기록물철의 보존

기간이 재책정되었다고 가정해 보자. 이 기록물

철이 속한 단 과제에 다른 기록물철이 더 있다

면, 한 단 과제 안에 보존기간이 다른 두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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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철이 존재하게 된다. “기록물의 보존기

간은 단 과제별로 책정한다”는 법령의 반일 

뿐 아니라 기록 리시스템의 기록물철과 업무

리시스템의 단 과제카드의 기록물 보존기

간이 상이해진다. 다음 번 기록물평가심의회에

서 연도만 다르고 같은 내용인 기록물철의 보

존기간을 재책정하지 않으면 동일한 유형의 기

록물철이 어떤 것은 보존되고 어떤 것은 폐기

되는 상이 벌어진다. 

기록물평가심의회를 거쳐 기록물철의 보존

기간이 재책정되면 필요에 따라 단 과제 자체

의 보존기간이 변경될 수도 있다. 이 경우 동일

한 기록 리기 표에 어떤 단 과제의 보존기

간은 업무의 가치를 기 으로, 다른 단 과제의 

보존기간은 기록물의 내용을 기 으로 책정되

어 있는 모순이 발생한다. 

재평가 제도가 생산기  심의 보존기간 책

정에 한 불신의 산물인지, 아니면 기록물 내

용 검토를 통해 기능 분석에 기반 한 행 평가 

제도를 보완하자는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 그

지만 사 평가와 사후평가의 병행은 상호 보

완보다 모순되는 측면이 많다. 보존기간이 만

료된 기록물을 상으로 폐기의 성을 검토

하는 재평가 보다 기록물 보존기간 책정과 

련한 개선방안 논의에 집 하는 것이 필요하다. 

4. 평가체계의 개선을 한 제언

먼  평가주체 간 역할과 책임 분담을 체계

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먼  국가기록원

은 기록물 평가의 의미와 요성 그리고 평가

업무의 문  성격과 기록 리 문직의 문

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토 로 평가이

론과 정책 개발을 주도해야 한다. 그리고 련 

직무를 분석해 평가 업무에 한 수의 기록

리 문직을 배치해야 한다. 물론 보존기간 

칙을 정비하는 것도 국가기록원이 담당해야 

할 당면한 임무이다.

각  기 에 배치된 기록물 리 문요원의 

경험이 축 되고 문성이 강화되면서 이들이 

기 의 업무를 악할 수 있는 범 와 수 이 

확 되고 있다. 이러한 경험과 문성을 공유하

고 확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토 로 보존기간 

책정을 선제 으로 주도해야 한다. 단 과제별 

보존기간을 의하는 구기록물 리기 의 역

할을 기록 으로 넘기는 것도 고려할 만한 방안

이다. 즉 처리과에서 보존기간을 책정하고 이를 

기록 과 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과정에서 기

록 은 민간 문가가 참여하는 기록물평가심의

회의 심의를 거쳐 의를 진행한다. 기록 과 

구기록물 리기 은 단 과제별 보존기간 책정 

황을 공유한다. 

신 구기록물 리기 은 특별한 사안이

나 사건 등에 한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직

 보존기간을 정하는 일에 집 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1999년 기록물법의 시행령 제15조에 

“특별히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

물에 하여는 문 리기 의 장이 보존기간

을 직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있었다. 

행 기록물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에도 “ 구

기록물 리기 의장은 특별히 보존기간을 달

리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 과제에 

하여는 보존기간을 직  정할 수 있다”는 규

정이 들어있다. 

이는 호주의 처분동결지침(Records dispo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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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zes 는 Records retention notice)에 해

당하는 권한이다. 우리 법령에 세부  이행

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반면 호주의 처분동

결지침에는 처분동결의 배경, 목 , 법  근

거, 처분동결 상 기록물, 기간, 각  기 이 

취해야 할 조치 등이 상세히 열거되어 있다. 

이와 유사한 형태로 시행령 제26조 제2항의 

이행과 련된 지침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그

리고 구기록물 리기 의 기록물평가심의

회가 시행령 제26조 제2항을 이행하는 주체가 

된다.

다음으로 평가기 을 정비해야 한다. 재 

기록물법의 규정 로라면 단 과제가 평가의 

상이 된다. ‘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책정기 ’

이 아니라 ‘단 과제의 보존기간별 책정기 ’을 

제시해야 한다. 행 기록물법의 취지 로 한

다면, 시행령 별표 1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야 

할 것이다.

1. 공공기 의 핵심 인 업무수행을 증명하

거나 설명하는 업무에 해당하는 단 과제

2. 국민이나 기   단체, 조직의 지 , 신분, 

재산, 권리, 의무를 증명하는 업무에 해당

하는 단 과제

3. 국가나 지역사회의 역사경험을 증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단 과제

4. 국민의 건강증진, 환경보호를 하여 필요

한 업무를 수행하는 단 과제 …

물론 이러한 기  한 실에 활용하기 어

렵다. 이것은 공공기록물 체에 용되는 포

인 기 일 뿐이다. 안으로 기 의 업무

를 기능과 활동으로 분류하고 활동 아래의 

벨인 처리행 에서 생산되는 기록물 유형을 제

시한 NAA의 RA를 참고할 수 있다. 를 들

어, 호주연방경찰의 RA에 ‘범죄기록(Criminal 

Records)’ 리 기능이 있다. 이에 속한 활동으

로 ‘신원조회(Pre-employment Checks)’가 있

다.  그 하부에 ‘비자 발  등을 한 범죄이력 

조회를 해 생산되었으며 지문을 포함한 기록

물’ 그리고 ‘세 , 국방부, 항공 련 기업을 

상으로 한 신원조회 기록’, ‘교사, 사회복지사, 

청소년 보호 련 직업 지원자를 한 신원조

회 기록’ 등의 기록물 유형이 분류되고 해당 유

형별로 보존기간이 설정되어 있다. 우리나라와 

호주 NAA의 기록물 평가의 유사성을 고려할 

때, RA에 한 연구 분석은 상당한 가치가 있

을 것이다.

우선 BRM의 기능부터 소기능 그리고 단

과제를 포 하면서 업무 로세스의 흐름을 

악할 수 있는 업무분서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RA에서 제시된 기능과 활동, 처

리행 를 설정하는 토 가 될 것이다. 그리고 

소기능별로 기록물의 유형을 세부 으로 명시

한다. 업무분석서를 토 로 재 생산되고 있

는 기록물 유형과 기이  기록물 유형 등을 분

석하면 가능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기록물

의 유형별로 보존기간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

다. 재의 보존기간 칙은 이를 한 출발로 

의미가 있다는 단이다. 

다음은 평가시 과 련된 개선사항이다. 공

공기  업무의 다변화와 기록물 생산량을 감안

하면 지 과 같은 사 평가는 불가피한 선택일 

것이다. 더욱이 업무의 가치를 통해 기록물의 

가치를 단하는 행 평가기 에 따르면 당연

히 기록물 생산이나 수 이 에 평가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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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올바르다. 단, 기록 에서 단 과제

의 크기와 벨, 단 과제카드의 수, 그리고 단

과제별 보존기간과 보존기간 책정사유를 사

에 통제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기  BRM의 운 을 기

록 에서 담당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같은 맥락에서 안 행정부에서 장하는 앙

과 지방의 체 BRM 운 을 국가기록원으로 

이양하는 방안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반면 보존기간이 만료된 기록물을 상으로 

폐기의 성을 검토하는 재평가는 실효성을 

따져보아야 한다. 생산부서 의견조회, 기록물

리 문요원 심사,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

를 거쳐 보존기간을 재책정하거나 보류, 폐기

하는 사후 차는 큰 의미도 없을 뿐 아니라 

평가체계 반의 혼선을 야기할 가능성이 더 

크다. 재평가 차의 폐지나 간소화를 향

으로 검토해야 한다. 신 민간이 참여하는 기

록물평가심의회를 확  개편해 단 과제  단

과제카드 신설․폐지와 보존기간 책정과 변

경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사

평가와 사후평가를 병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

평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일원화시키자는 

제안이다. 

기록물 평가제도와 실무의 개선을 해 무엇

보다 기록물 평가이론과 평가정책을 고민해야 

한다. 버 (Berner, 1982)는 일 이 기록 리 

역에서 평가이론이 가장 실하게 필요하다고 주

장한 바 있다. 쿡(1999)도 “이론을 통해 우리 

모두가 동의하는 원칙이 설정된다. 이론을 통해 

당 의 비 자들과 후손들에게 우리의 선택이 

올바름을 옹호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이론의 

요성을 지 했다. 다른 에서도 쿡(2006)은 

“이론이 먼 이다. 이론에서 략이 도출되고 

방법론이 나온다. 그러고 나서 실무가 진행된

다. 그 지 않다면 평가 업무에 한 논리와 방

어할 수 있는 근거가 존재하지 않게 된다”고 말

하면서 평가이론의 요성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설문원(2013)은 국내의 평가를 기능평가라

고 진단했다. ‘기능 분석에 기반 한 평가’로 부

르는 것이 더 정확할 듯하다. 그러나 우리의 실

상은 ‘기능 분석에 기반 하지 않은 기능평가’이

다. 빠른 시기에 평가이론을 만들거나 우리의 

실에 맞게 조정하기 쉽지 않은 일이다. 평가

이론을 먼  만들고 이에 따른 방법론과 실무

를 검하는 것은 험한 일일 수도 있다. 

평가정책을 만드는 것에 집 하는 것이 더 

실하다는 생각이다. ISO 15489도 기록 리 정

책문(policy statement)의 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기록 리 일반원칙을 제시한 이 국제표

은 기록 리 정책을 정의하고 기록화한 정책문

과 이러한 정책을 이행할 수 있는 극 이고 

가시 인 지원과 자원투여를 지 하고 있다. 

기록물 평가정책에는 평가의 목 , 평가기

, 평가시  그리고 평가주체가 포함되어야 

한다. 먼  기록물 평가가 보존을 한 것인지 

아니면 폐기를 한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그

리고 평가의 목 이 역사 연구 등 후 의 활용

을 한 것인지 아니면 재 우리 사회를 반

하기 한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어느 

하나를 택할 수 없을 만큼 첩되는 역이 많

지만 여기서 말하는 평가의 목 은 체 인 

지향 을 의미한다. 평가의 목 은 평가기 과 

평가시 , 평가주체에 향을 미치는 핵심 요

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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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아키비스트의 첫 번째 책무는 지속  가치를 

가지는 기록물을 선별하는 것이다. 명하게 평

가 선별할 수 있는 능력 여부에 따라 다른 모든 

기록 리 업무가 진행된다(SAA Task Force 

on Goals and Priorities, 1986).”이것은 기록

리 문직의 자격과 목표를 정하기 해 결성

되었던 미국 아키비스트 회 특별 원회의 선

언이다. 기록 리 문직과 기록물 평가의 

한 계를 제시하는 의미 있는 구 이다.

쿡(2011)은 기록물 평가와 련해 아키비스

트의 역할 변화를 다음과 같은 세 범주로 구분해 

설명한 바 있다. 먼 , 기록의 생산자나 행정가가 

평가의 책무를 담당하게 하는 후견인(curatorial 

guardian)으로서의 아키비스트가 있었다. 이

러한 유형의 아키비스트는 극 이고 주

인 의식을 가진 조정자가 아니라 수동 이고 

립 이며 객 인 큐 이터와 같은 상으

로 자리매김 되었다. 둘째, 역사학계의 동향을 

토 로 평가 결정을 내리는 역사가-아키비스트

(historian-archivist)가 있었다. 셋째, 평가 가

치를 구분하기 해 기능과 활동의 맥락을 직

으로 진단하는 문가로서 아키비스트가 있

었다. 이러한 유형의 아키비스트들은 사회나 기

의 기능, 로그램, 활동의 분석에 을 맞

추었다. 쿡은 마지막으로 시민공동체와의 력

을 통한 참여형 평가(participatory appraisal)

를 지향하는  다른 유형의 아키비스트를 제

시하기도 했다. 

국내의 기록물 평가체계  기록 리 문직

의 역할은 쿡이 구분한 유형 가운데 어디에 해

당할까. 기록물 보존기간 책정을 기록물 생산기

에 부여한다는 에서는 첫 번째 유형이 맞을 

것이다. 기록물 평가의 기 에서 기록물 내용에 

집착하는 것을 보면 두 번째 유형에 가깝다. 평

가시 과 단 과제별 보존기간 책정을 기 으

로 한다면 세 번째 유형도 어울린다. 기록 리

기 표의 고시를 통해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것은 참여형 평가의 단 로 의

미를 부여할 수 있다. 모든 유형에 해당할 수 있

다는 것은 어느 유형에도 어울리지 않는다는 반

증이기도 하다. 

이 은 평가주체, 평가시기, 평가기 을 심

으로 국내 공공기록물 평가체도의 황과 문제

을 지 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기록 리 

문직의 역할 분담과 력 계 구축도 고민의 

한 축을 차지했다. 무엇보다 기록물 평가에 한 

논의를 다시 한 번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는 단

를 제공하고자 했다. 그 과정에서 기록 리 

문직의 역할도 극 으로 모색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생각의 변화는 행동의 차이를 만들고, 행동의 

차이는 습 의 변화를 만든다. 습 이 변하면 

인생이 변한다는 격언이 있다. 기록물 평가에도 

같은 비유를 용할 수 있을 것이다. 평가에 

한 인식이 변화하면 평가실무에 한 고민이 깊

어진다. 고민이 깊어지면 평가제도와 실무가 변

화된다. 우리가 보존할 기록물의 내용과 성격도 

바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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